
중국 2016년 3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1. 통관 일반 

○ 변경사항 없음  

2. 검역 일반

○ 질검총국 상업부서 해관총서 [식품불법수출문제에 대한 통제에 대한 공고] 발표

(2016년  23호)

연구에 의하면, 질검총국, 상업부서 및 해관총서 [식품불법수출문제 통제에 대한 공
고](국가질량 검험검역 식품감시연합회(2008)17호)를 폐지하여 2016년 2월 2일부터 
실행한다.

※ 출처: 질검총국(2016.3.09)
http://www.aqsiq.gov.cn/xxgk_13386/jlgg_12538/zjgg/2016/201603/t20160309_462427.htm

3. 라벨링 일반  

○ 변경사항 없음 

4. 관련 웹사이트 (통관, 검역, 라벨링 등)

○ 검역관련 사이트
- http://www.aqsiq.gov.cn (검역총국)
- http://www.aqsiq.gov.cn/xxgk_13386/jlgg_12538 (검역규정)



 Ⅱ   수입제도 현안 

1. 통관 보류, 거부사례

○ 해당사항 없음

2. 검역 불합격, 폐기, 반송 사례

○ 2016년 1월 한국산 수입식품 반품, 폐기사례

3. 기타 사항

○ 한국 수입영아조제분유 수입상 및 제품 정보(2016.02.29 업데이트)

번호 수입상 명칭 분유브랜드

16 成都纽宏进出口贸易有限公司 With MOM(롯데)
慧智妈咪

구분 HSCODE 상품명칭 중량(kg) 불합격사유 조치

1월

0401200000 비락뼈건강&오메가우유 111.6 식품첨가제 불합격 소각
0401200000 비락뼈건강&오메가우유 54.9 식품첨가제 불합격 소각
0401200000 비락저지방우유 54.9 대장균 기준치 초과 소각
0401200000 비락뼈건강&오메가우유 54.9 식품첨가제 불합격 소각
0401200000 비락뼈건강&오메가우유 111.6 식품첨가제 불합격 소각
0401200000 비락키드우유 54.9 식품첨가제 불합격 소각
0401200000 비락키드우유 111.6 식품첨가제 불합격 소각
0401200000 비락키드우유 54.9 식품첨가제 불합격 소각
0401200000 비락키드우유 111.6 식품첨가제 불합격 소각
1211209900 금홍평화홍삼차 1.6 동(铜) 성분 기준치 초과 소각
1704900000 달콤새콤포도맛젤리 346 식품첨가제 기준치 초과 반품
1901100000 임페리얼분유XO2 19.2 라벨 불합격 소각
2008993100 광천 올라브유 녹차 돌자반 125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소각
2008993100 광천 올라브유 녹차 돌자반 185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소각
2101120000 카페 아메리카노 1.75 라벨 불합격 소각

1월

2101120000 카페 모카 1.75 라벨 불합격 소각
2101120000 카페 라떼 1.75 라벨 불합격 소각
2101300000 감성여주차 3.5 동(铜) 성분 기준치 초과 소각
2106909090 카페베네 초콜릿 고체 음료 564 동(铜) 성분 기준치 초과 반품
2202900099 상쾌한 알로에 6 식품첨가제 기준치 초과 소각
2202900099 매일 딸기우유 14.72 라벨 불합격 소각



  ※ 출처: 질검총국(http://jckspaqj.aqsiq.gov.cn/zytz/201405/t20140529_413978.htm)

18 大连太山贸易有限公司 남양(南阳)
48 江苏舜天国际集团机械进出口股份有限公司 임페리얼(남양)林贝尔
51

(추가)
米沃德进出口（上海）有限公司 위드맘(롯데)培育宝儿

64 青岛索康国际贸易有限公司 아이엠마더(남양)
爱氏妈妈

65 青岛喜恩喜国际贸易有限公司 마더스 케어, All Star, Star
爱智宝、铭道、星贝儿

69 厦门森宝集团有限公司 롯데식품(乐天食品)
73 汕头市东凯乐有限公司 매일(每日)
84 深圳海王食品有限公司 Babikins(넵튜누스)

喜安智
90 威海市民史乳业有限公司

산양분유(롯데), 
미은지(파스퇴르)
韩羊、美恩智

94

(추가)
烟台加华国际贸易有限公司 베스트맘(롯데)贝思母

95 烟台库克进出口有限公司 파스퇴르
帕斯特宝石系列

96 烟台每怡进出口有限公司 매일궁, 매일금전명작
每日宫、每日金典名作

102 浙江农资集团金鸿进出口有限公司 롯데(乐天)
144 广州捷嗯捷进出口贸易有限公司 파스퇴르 기린아

麒麟儿
181 成都高乐儿母婴用品有限公司 롯데식품柒宝



<첨부1>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관리방법>이 2015년 11월 6일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국무회의, 상
무부서 및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심의 통과되어 아래와 같이 공포하여 2016년 5월 1일부터 
실행한다.   
 

국장 
상무부서 부장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국장
2016년 1월 26일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관리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관리를 강화, 수출입상품검험감정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해, 수출입
무역쌍방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 대외무역 발전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 등 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경내에서의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 허가 및 감독관리에 적용된
다. 
 
제3조 본 방법에서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라 함은 중국 해당 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며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며, 대
외무역관계자 및 국내외검험기구 및 기타해당기관의 위탁을 받아 수출입상품검험감정업무의 중자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 지사 또는 지점 및 중외 합자, 중외 합작, 외상독자 수출입상품검험감정
기구 및 그 지점(이하 ‘외상독자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라 한다)이 수출입상품검험감정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중자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는 국가질검총국의 허가를 받은 후 수출입상품검험감정 업무
를 진행한다.

해외 기업이 투자한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는 국가질검총국 및 성급상무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수출입상품검험감정 업무를 진행한다.

사업자등록 및 허가를 받지 못한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는 수출입상품검험감정 업무를 위탁받아



서는 안 된다.
　　
제5조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는 중국의 법률, 법규의 규정 및 국가질검총국의 관련 규정에 근거
하여 제3자의 신분으로 독립적이며 공정하게 업무 범위 내의  수출입상품검험감정 업무를 진행하
며 그에 해당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 국가질검총국, 상무부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는 각자 직책에 따라 업무를 나누며 법
에 근거하여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질검총국이 각지에 설립한 직속 출입경검험검역국(이하 ‘직속검험검역국’이라 한다)은 국가질
검총국이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 설립의 허가신청을 위탁 및 수리한다. 직속검험검역국은 행정
허가 실시를 위탁 및 수리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장 중국 투자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의 설립 
 
제7조 중국 투자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 설립을 신청할 때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투자자 혹은 투자자중의 일방은 제3자의 신분으로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전문적인 검험감정 
업무에 종사한지 3년 이상인 법인 혹은 자연인;

(2)검험감정 업무를 진행할 검사조건 및 기술자원을 갖추며 고정적인 집 주소 혹은 근무지, 검사
장소 및 일정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3)통용적인 요구에 부합되는 질량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4)법률, 행정법규에 따른 기타 조건.

제8조 중국 투자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를 신청 및 설립할 시 소재지 직속 검험검역국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중국 투자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를 신청 설립할 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를 설립 신청문서;

(2)사업자등록증;

(3)집 주소 혹은 근무지, 검사장소 사용권리 혹은 소유권 증빙서류;

(4)검사조건, 기술능력자료;



(5)질량관리문서;

(6)제3자의 신분으로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검험감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증빙서류;

(7)법적대리인신원증명(복사본);

(8)법률 및 행정법규에 의해 규정한 기타문서.

제10조 국가질검총국은 직속 검험검역국이 신청수리 후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로 심사하여야 하
며, 허가 혹은 불허가 조치를 서면적인 형식으로 결정하고, 허가를 받으면 국가질검총국에서 <수
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자격증명서>를 발급하며 허가를 받지 못하면 구체적인 원인을 설명하여야 
한다.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로 허가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국가질검총국 담당자에게 허가를 
받은 후 근무일 기준 10일 뒤로 연기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국가질검총국에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해 전문적인 평가 및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필요 시 현장
심사 및 전문가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현장 심사 시 소요 시간은 본 규정의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장  외상투자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의 설립

제11조 외상투자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의 신청 및 설립은 아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외상투자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의 외국측 투자자들은 소재국가에서 검험감정 업무를 3년 
이상 독립적으로 진행한 합법적인 기구 혹은 자연인;

(2)중외합자, 중외협력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의 중국 측 투자자 혹은 투자 측의 일방은 제3자
의 신분으로 중국 국내에서 전문적으로 검험감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법인 혹은 자연인이여
야 한다;

(3)검험감정 업무를 진행할 검사조건 및 기술자원을 갖추어야 하며 고정적인 집 주소 혹은 근무
지, 검사장소 및 일정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4)통용적인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질량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2조 외상투자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를 신청 및 설립한 신청인은 공상행정관리부문에 기구
명칭사전승인에 대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외상투자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를 신청 및 설립한 신청인은 성급 상무주관부서에 설립
신청을 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발급한 기구명칭사전승인통지서;

(2)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신청문서;

(3)지방 상무주관 부문 혹은 대형기업의 국무원주관부문이 외상투자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의 
설립신청에 동의하는 의견;

(4)이사회 구성원 명단 및 임명서;

(5)외상투자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를 신청 설립하는데 필요한 항목건의서;

(6)투자측의 신용증명, 등록증명(복사본), 법정대표자신원증명(복사본);

(7)투자측이 체결한 실현가능성이 있는 연구보고, 계약 및 규약;

(8)법률 및 행정법규에 의해 규정한 기타문서.

제14조 성급 상무주관 부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20개 근무일 기준내로 허가 
혹은 불허가 조치에 대한 서면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며 허가를 받은 기구에는 외상투자기업허가
증을 발급하며 불허가 조치를 내릴 경우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5조 외상투자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 신청인은 성급 상무주관부문에서 발급한 허가문서 및 
관련 자료로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 외상투자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를 신청 및 설립할 시 소재지 직속 검험검역국에 신청
을 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를 설립할 신청문서;

(2)사업자등록증;

(3)투자자 각측이 체결한 실행가능성이 있는 연구보고;

(4)검사조건, 기술능력자료;

(5)질량관리문서;

(6)집 주소 혹은 근무지, 검사장소 사용권리 혹은 소유권 증빙서류;

(7)정부 혹은 해당부문에서 발급한 투자자 각 측이 소재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검험감정업무에 3



년 이상 종사하였다는 증빙서류;

(8)법적대리인신원증명(복사본);

(9)법률 및 행정법규에 의해 규정한 기타문서.

제17조 국가질검총국은 신청 수리후 근무일 기준 20일 내로 심사하여야 하며 허가 혹은 불허가 
조치를 서면적인 형식으로 결정내야 하며 허가받으면 국가질검총국에서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
구자격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못하면 구체적인 원인을 설명하여야 한다. 20개 근
무일 기준내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국가질검총국 담당자에게 허가를 받은후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뒤로 미루며 구체적인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국가질검총국에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해 전문적인 평가 및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
심사 및 전문가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현장 심사 시 소요 기간은 본 규정기한에 포함 되지 않
는다)

제4장 감독관리 

제18조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에서 합병, 분립 혹은 주식 양도같은 중대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본
방법으로 재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에서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자격증명서>의 사항변경에 관련될 
경우 국가질검총국에 자격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가 파산, 
해산했을 경우 국가질검총국에 자격증명서 수속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0조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에서 설립한 지점 또는 지사의 심비수속은 절차에 따라 밟아야 
한다. 

외국검험감정기구 및 경내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에서 설립한 상주대표기구, 사무기구는 경내에
서 수출입상품검험감정업무를 진행하면 안 된다.

제21조 국가질검총국이 각지에 설립한 출입경검험검역부문(이하 ‘검험검역부문’이라 한다)이 수
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의 일상적인 감독관리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필요시, 같은 지방 상무주관
부서 및 공상행정관리부문 혹은 기타 해당부문에서 감독관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에서 실시한 일상적인 감독관리업무는 주요하게 아래와 같은 내
용이 포함된다.

(1)기구의 설립, 변경사항에 대한 비준요청절차;



(2)업무경영상황;

(3)검사조건 및 기술능력;

(4)관리 및 내부통제;

(5)해당 법률법규 및 본방법 규정에 따른 업무진행여부.

제23조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자격증명서>의 유효기간은 6년이며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에
서는 증명서가 유효기간 만기 3개월전 국가질검총국에 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는 매년 5월30일전에 소재지 직속검험검역국에 사실대로 전년도 
업무보고, 재무보고, 연1회보고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자료는 진실하고 완정하고 정
확하여야 한다.

제25조 국가질검총국 및 직속검험검역국이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에 감독검사를 실시할시 수출
입상품검험감정기구관리문서의 구성, 집행상황, 검험감정업무질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
며 검험감정의 상품에 대하여 샘플링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당사자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복제
할 수 있으며 검사를 받는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는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 검험감정결과는 진실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여야 한다. 신고나 
고소를 당하거나 기타 경로를 통해 법률 또는 규정을 어긴 경우를 발견할시 검험검역부문에서 조
사를 진행할수 있으며 검험감정결과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27조 국가질검총국 및 검험검역부문요원들은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허가 및 감독관리의 권리
를 행사할시 관련 상업 및 기술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8조 국가질검총국 및 검험검역부문요원은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되며 사리를 도모해서는 안 
된다.

제29조 국가질검총국 및 그 직속 검험검역국은 수출입검험감정기구감독관리정보통보제도를 설립
하여야 한다.
　　
제5장 법률적 책임 
 
제30조 본 규정을 어길 경우 또는 국가질검총국의 허가 없이 수출입상품검험감정 업무를 진행했
을 경우 검험검역부문에서 명령을 내려 불법경영을 정지시키며 불법소득을 압수하며 불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1조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에서 업무범위를 초과 진행할 경우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



된다면 검험검역국은 <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항>에 근거하여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
거나 검험검역부문에서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험감정업무를 정지시키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국가질검총국에서 행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적인 문서나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2) 허위적인 검험결과 및 증명 혹은 제출한 보고에 미스를 많이 범할 경우;

(3)　기구에서 관련사항이 변경하거나 본 방법 규정대로 관련 변경 수속을 밟지 않을 경우;

(4)지점 또는 지사를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립했을 경우;

(5)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의 상주대표기구, 사무기구에서 무단으로 수출입상품검험감정업무에 
종사했을 경우;

(6)합작, 위탁, 양도 등 방식으로 백지상태의 검험감정증명서 혹은 보고를 기타검험감정기구에서 
사용하거나 관련 업무를 국가질검에서 허락을 받지 못한 검험감정기구에 맡긴 경우;

(7)기타 검험감정질서를 어긴 행위.

제32조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에서 법률 또는 법규를 어길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처리가 뒤따
른다.

제6장 부칙

제33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투자자가 중국의 기타지역에서 수출입상
품검험감정기구를 투자설립할 시 본방법이 외상투자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의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제34조 본 방법은 국가질검총국, 상무부서 및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책임을 지고 해석한다.

제35조 본 방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질검총국, 상무부서 및 국가공상행정관리
총국이 2003년 9월 4일 발표한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관리방법>은 이와 동시에 폐지된다.


